
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2. 8. 3.>

보고, 제출 및 검사 항목(제5조제1항 관련)

구    분 자료제출, 보고 및 검사 항목

 1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

을 제조하는 자

 가.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

 나. 안전인증 현황 및 제품명ᆞ모델명ᆞ제조수량

 다. 자체검사 기록

 라. 제조 장소 및 제조 위탁처

 마.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(외국에서 제조하여 

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외한다)

 바. 대한민국으로 수출한 수량 또는 대한민국 수입

업자에게 판매한 수량 및 판매처 현황(외국에서 

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만 해당한

다)

 2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

을 수입하는 자

 가. 안전인증 현황, 수입수량, 제조국 및 제조업체 

현황

 나. 제품명, 판매수량, 판매처 현황

 다. 법 제17조제8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보관 현황

 3.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

을 판매ᆞ대여하는 자
 판매ᆞ대여 수량 및 판매처ᆞ대여처 현황

 4.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

을 제조하는 자

 가. 안전확인 현황 및 제조수량

 나.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

 다.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

 5.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

을 수입하는 자

 가. 안전확인 현황, 수입수량, 제조국 및 제조업체 

현황

 나. 제품명, 판매수량, 판매처 현황

 다.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

 6.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

을 판매ᆞ대여하는 자
 판매ᆞ대여수량 및 판매처ᆞ대여처 현황

 7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

린이제품을 제조하는 자

 가.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현황 및 제조수량

 나.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

 다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

 8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

린이제품을 수입하는 자

 가.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현황, 수입수량, 제조국 

및 제조업체 현황

 나. 제품명, 판매수량, 판매처 현황

 다.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기록의 비치 현황



 9.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

린이제품을 판매ᆞ대여하

는 자

 판매ᆞ대여 수량 및 판매처ᆞ대여처 현황


